
한국 지방재정의 현황과 지역별 특성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지방재정 현황 진단 왜 지방은 중앙에 요구만 하는가: ?□

열악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의 현주소○
국세중심의 세수구조 년 간 변함없는 의 조세배분 비율20 80:20・ ⇒
낮은 재정자립도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과다・ ⇒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 낮은 세수 신장성 및 부동산경기 변동에 민감⇒
조세법률주의 원칙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 노력의 제약 요인・ ⇒

지방재정환경 변화○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입 기반 위축・
지방세 비과세 감면 확대로 지방세수 격감,・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국고보조사업 및 재원대책 미흡 사업의 증가로 재정운용 경직성 심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 3 -



열악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의 현주소.Ⅰ

국세중심의 세수구조 년간 변함없는 의 조세배분비율(1) 20 80:20⇒

년 지방자치제가 년 만에 부활할 당시 대 이던 국세와 지방1991 30 , 80 20①
세의 조세배분 비율은 년이 경과한 현재도 거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20 .

년 이상 장기에 걸쳐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배분비율에 거의 변화가 없20②
다는 것은 향후에도 그 비율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함.

표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배분< 1>
단위 억원( : , %)

구분

조세

국세 지방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년1991 303,198 79.1% 80,351 20.9%

년1995 567,745 78.8% 153,160 21.2%

년2000 929,347 81.9% 206,006 18.1%

년2004 1,177,957 77.5% 342,017 22.5%

년2005 1,274,657 78.0% 359,774 22.0%

년2006 1,380,443 77.0% 412,937 23.0%

년2007 1,614,591 78.8% 435,243 21.2%

년2008 1,673,060 78.6% 454,797 21.4%

년2009 1,645,407 78.5% 451,678 21.5%

년2010 1,777,184 78.3% 491,598 21.7%

년2011 1,923,812 78.6% 523,000 21.4%

년2012 2,030,149 79.0% 539,380 21.0%

년2013 2,164,263 80.1% 537,740 19.9%

주 년도까지는 결산액 년도는 당초예산액 기준임: 2012 , 2013 .
자료 국세통계연보 지방세통계연감: 2013 , 2013 ,

지방재정세제 주요통계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실 참조 재작성( , 20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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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충남지역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현황< 2>
단위 억원( : , %)

구분

조세

국세 지방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년2000 15,209 70.58% 6,340 29.42%

년2004 34,281 70.77% 14,159 29.23%

년2005 41,596 74.56% 14,192 25.44%

년2006 41,048 72.58% 15,510 27.42%

년2007 43,217 72.38% 16,493 27.62%

년2008 38,667 68.97% 17,395 31.03%

년2009 37,823 67.83% 17,935 32.17%

년2010 43,070 67.25% 20,970 32.75%

년2011 47,211 67.27% 22,975 32.73%

년2012 49,266 68.11% 23,072 31.89%

주 결산액 기준임: .
자료 각년도 국세통계연보 및 지방세통계연감: 2013

낮은 재정자립도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과다(2) ⇒

년도 이던 재정자립도는 년도 로 정점에 달한 이후1991 66.4% 1992 69.6%①
하락추세를 보여 년도 년도 까지 하락하였음2013 51.1%, 2014 45.0% .

그 결과 지방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②
년도에도 전체 개 단체의 에 달하는 단체에 달함2013 224 51.2% 125 .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총 개 기( + ) 125③
초자치단체 중 군이 가장 많은 개 단체이며 다음은 자치구 개 단체69 , 38 ,
시 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음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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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3>
단위( : %)

구분 1991 1992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66.4 69.6 63.5 59.4 56.2 52.2 51.9 52.3 51.1 45.0

충남 평균 32.2 32.7 36.6 35.4 35.5 36 30.2

도본청 26.8 29.0 24 28.3 28.6 29.4 25.6

시평균 33.8 34.7 36.7 31.6 31.9 32.4 26.7

군평균 25.0 19.1 23.8 20.7 16.5 14.8 10.7

주 년도의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기준 적용하였음 잉여금 및 이월금 회계간 전입: 2014 ( ,
금 등 실질적 세입이 아닌 재원을 세외수입에서 제외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재
정자립도가 전년대비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자료 국세 지방세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 , 2013),
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안전행정부 참조 재작성2014 ( ) .

표 도본청별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4>
단위( : %)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도본청 평균 37.9 36.6 31.6 33.0 34.8

경기 69.3 70.3 59.3 60.1 61.7

강원 30.0 22.4 20.8 21.4 22.5

충북 30.3 25.2 25.1 24.1 27.6

충남 26.8 29.0 24.0 28.3 28.6

전북 22.8 17.9 17.3 18.6 21.1

전남 15.9 11.9 11.5 13.5 14.6

경북 29.2 22.4 21.7 21.4 22.5

경남 35.8 29.8 34.2 35.2 36.6

제주 31.2 30.3 25.7 24.9 28.2

자료 각 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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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현황< 5>
단위 단체수( : , %)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지방세로
미해결

144
(58%)

146
(59%)

151
(61%)

151
(60%)

131
(53%)

137
(56%)

124
(50.8%)

123
(50.4%)

125
(51.2%)

자체수입
으로
미해결

28
(11%)

32
(13%)

35
(14%)

42
(17%)

30
(12%)

40
(16%)

40
(16.4%)

41
(16.8%)

38
(15.6%)

자료 국세 지방세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 , 2013),
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참조 재작성2013 .

표 년도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개< 6> 2013 : 125 (51.2%)
단위 단체수( : , %)

구분 계 시 도· 시 군 자치구

계 244 17 74 84 69

해결 119(48.8%) 17(100.0%) 56(75.7%) 15(17.9%) 31(44.9%)

미해결 125(51.2%) - 18(24.3%) 69(82.1%) 38(55.1%)

자료 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안전행정부: 2013 ( ), p.134.

표 년도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개< 7> 2013 ( + ) : 38 (15.6%)
단위 단체수( : , %)

구분 계 시 도· 시 군 자치구

계 244 17 74 84 69

해결 206(84.4%) 17(100.0%) 72(97.3%) 56(66.7%) 61(88.4%)

미해결 38(15.6%) 0(0.0%) 2(2.7%) 28(33.3%) 8(11.6%)

자료 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안전행정부: 2013 ( ),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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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체수입 대 인건비 시도별 현황 년도 기준< 8> (2013 )
단위 억원( : , %)

시도
별

예산액
(A)

자체수입
(B)

지방세
(C)

인건비
(D)

각 수입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
총예산
(D/A)

자체수입
(D/B)

지방세
(D/C)

합계 1,688,802 695,169 546,544 158,810 9.4 22.8 29.1
서울 240,596 173,630 146,508 26,342 10.9 15.2 18.0
부산 93,596 42,106 33,287 8,711 9.3 20.7 26.2
대구 65,574 27,014 21,526 6,265 9.6 23.2 29.1
인천 76,376 40,449 27,491 6,610 8.7 16.3 24.0
광주 41,174 14,381 11,788 3,842 9.3 26.7 32.6
대전 38,023 16,519 13,116 3,969 10.4 24.0 30.3
울산 31,080 17,057 13,545 2,884 9.3 16.9 21.3
세종 4,144 1,677 1,535 524 12.6 31.2 34.1
경기 298,671 167,386 136,960 24,480 8.2 14.6 17.9
강원 87,222 18,632 12,803 9,365 10.7 50.3 73.1
충북 71,438 19,103 13,708 6,667 9.3 34.9 48.6
충남 99,296 28,702 21,907 9,032 9.1 31.5 41.2
전북 102,847 20,263 14,188 9,240 9.0 45.6 65.1
전남 124,528 21,727 14,815 11,312 9.1 52.1 76.4
경북 149,092 33,511 23,175 13,434 9.0 40.1 58.0
경남 138,957 44,614 33,545 12,577 9.1 28.2 37.5
제주 26,188 8,399 6,646 3,555 13.6 42.3 53.5

주 예산액은 일반회계기준이며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됨: ,
시도별 시도 본청 시군구: +

자료 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안전행정부: 2013 ( ), p.323

표 충남지역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현황< 9>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지방세
로

미해결

공주
보령
서천
예산
홍성
부여
태안
청양
금산

공주
보령
서천
예산
홍성
부여
태안
청양
금산

공주
보령
논산
계룡
서천
예산
홍성
부여
태안
청양
금산

공주
보령
논산
계룡
서천
예산
홍성
부여
태안
청양
금산

논산
보령
계룡
서천
예산
홍성
부여
태안
청양
금산

공주
보령
논산
계룡
서천
예산
홍성
부여
태안
청양
금산

공주
보령
논산
계룡
서천
예산
홍성
부여
태안
청양
금산

공주
보령
논산
계룡
서천
예산
홍성
부여
태안
청양
금산

공주
보령
논산
계룡
서천
예산
홍성
부여
태안
청양
금산

자체수
입으로
미해결

청양 - 청양 서천
청양 - 청양 - 청양 부여

청양

자료 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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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 낮은 세수 신장성 및 부동산경기 변동에 민감(3) ⇒

국세는 이상이 소득 및 소비과세에 세원을 두고 있으나 지방세는 약90% ,①
가 재산과세이기 때문에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향상의 결과가 상대적50%

으로 세수증대로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임.

표 소득 소비 재산과세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구성 비율< 10> · ·
단위( : %)

구분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기타

국 세 46.3 44.0 5.1 4.6

지방세
년2009 17.3 15.1 50.2 17.4
년2012 17.6 19.2 47.7 16.9
년2013 18.8 19.2 44.1 17.9

주 국세는 년도 결산기준이며 지방세는 당초예산 기준임: 2010 , .
자료 국세 지방세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 , 2013),

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참조 재작성2013 .

표 국세와 지방세의 신장률 비교< 11>
단위 억원( : , %)

구분
조세

국세 지방세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년2004 1,177,957 - 342,017 -
년2005 1,274,657 8.2% 359,774 5.2%
년2006 1,380,443 8.3% 412,937 14.8%
년2007 1,614,591 17.0% 435,243 5.4%
년2008 1,673,060 3.6% 454,797 4.5%
년2009 1,645,407 -1.7% 451,678 -0.7%
년2010 1,777,184 8.0% 491,598 8.8%
년2011 1,923,812 8.3% 523,000 6.4%
년2012 2,030,149 5.5% 539,380 3.1%
년2013 2,164,263 6.6% 537,740 -0.3%
연평균05~13 6.8% 5.2%
연평균09~13 7.1% 4.5%

주 년도까지는 결산액 년도는 당초예산액 기준임: 2012 , 2013 .
자료 국세통계연보 지방세통계연감: 2013 , 2013 ,

지방재정세제 주요통계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실 참조 재작성( , 20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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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충남지역의 국세와 지방세 신장률 비교< 12>
단위 억원( : , %)

구분
조세

국세 지방세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년2004 34,281 - 14,159 -
년2005 41,596 21.34% 14,192 0.23%
년2006 41,048 -1.32% 15,510 9.29%
년2007 43,217 5.28% 16,493 6.34%
년2008 38,667 -10.53% 17,395 5.47%
년2009 37,823 -2.18% 17,935 3.10%
년2010 43,070 13.87% 20,970 16.92%
년2011 47,211 9.61% 22,975 9.56%
년2012 49,266 4.35% 23,072 0.42%
연평균05~12 2.45% 7.19%
연평균09~12 9.21% 8.76%

주 결산액 기준임: .
자료 각년도 국세통계연보 및 지방세통계연감: .

실제 국세와 지방세의 신장률을 비교해 보면 년도의 기간 동, 2005~2013②
안 국세는 연평균 증가하였으나 지방세는 같은 기간 만 증가6.8% , 5.2%
하였으며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년도로 기간을 좁혀, 2008 2009~2013
보아도 국세 신장률 는 지방세의 를 상회함7.1% 4.5% .

표 지방세 도별 신장추세< 13>
단위 억원( : , %)

구분 년2008 년2009 년2010 년2011 년2012 년2013 연평균
신장률

경기 117,161 117,233 128,797 129,575 132,497 136,960 3.2%
강원 10,745 10,650 12,225 12,723 12,917 12,803 3.6%
충북 11,029 10,949 13,103 13,713 13,399 13,708 4.4%
충남 17,395 17,935 20,970 22,975 21,933 21,907 4.7%
전북 11,266 10,913 12,876 14,072 14,138 14,188 4.7%
전남 12,494 12,883 14,343 15,803 15,362 14,815 3.5%
경북 19,150 20,018 22,204 23,975 23,869 23,175 3.9%
경남 28,812 28,801 34,709 36,091 33,922 33,545 3.1%
제주 4,451 4,146 5,215 5,814 6,137 6,646 8.3%

주 까지는 결산액 는 최종예산액 은 당초예산액 기준임: 2011 , 2012 , 2013 .
자료 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상 참조 재구성: 2013 ( ), p.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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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세가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수는 부동산 경,③
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함.

그림 년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율< 1> 2012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2013

그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율< 2> (2012)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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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취득세의 비,④
율이 가장 높아 부동산 경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함 그 중에서도, .
도의 경우는 전체 세수의 를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경기변동53.3%
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음.

표 충남 도본청 세목별 구성비율< 14> (2012)
단위 억원( : , %)

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지방

소비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과년도
수입 합계

6,226 550 184 1,788 348 2,049 130 11,274

55.2% 4.8% 1.6% 15.9% 3.1% 18.2% 1.2% 100%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2013 .

이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목이 전체 세수,⑤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지방세수도
크게 변동하고 세수의 안전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조세법률주의 원칙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 노력의 제약 요인(5) ⇒

헌법 상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규정하도①
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라 하여도 지방자치단체가 세목과 세율을 결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그러나 지방세의 세목 및 세율을 모두 국가가 법률로 정하고 지방자치단, ,②
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일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정도임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적용에 매우 신중한 편임.

따라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 부활 이후 여 년간, 20③
지속되어 온 의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배분비율은 개선되지 않을 것80:20
이고 이는 현재와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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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악화되는 지방재정 여건.Ⅱ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입 기반 위축(1)

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사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2008①
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2009

방재정의 세입기반은 더욱 위축되고 있음.

지방세에 미친 영향을 보면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가,②
위축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세수의 중추를 이루는 취득세가 감소하였으
며 취득세의 감소는 이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재원조정교,
부금 총 규모의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자치구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도 초래하였음.

그림 경기침체의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3>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중앙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③
을 조기 집행할 것을 독려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금 잔액,
은 줄어들고 이로 인하여 경상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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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중앙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국세인 소득2008 ,④
세와 법인세의 감세를 감행한 결과 내국세의 세수가 감소하여 이를 재원,
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의 총 규모가 감소하게 되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의 세입 감소로 연계되었음.

지방세 비과세 감면 확대로 지방세수 감소규모 증가(2) ㆍ

년도 이전에는 미만이었던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율이 년2005 10% 2006① ㆍ
도에는 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년도16.3% , 2009
에는 까지 상승하여 그 규모가 조원을 초과하게 됨 즉 지방세의25.0% 15 .
약 를 비과세 감면한 것임1/4 .ㆍ

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추이< 15>
단위 억원( :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과세·
감면액
(A)

32,419 26,726 32,150 35,337 80,678 97,266 113,046 150,270 148,106 173,320 154,286

지방세
징수액
(B)

315,257 331,329 342,017 359,774 412,937 435,243 454,797 451,678 491,598 523,001 539,381

비과세
감면율
(A/A+B)

9.3% 7.5% 8.6% 8.9% 16.3% 18.3% 19.9% 25.0% 23.2% 24.9% 22.2%

자료 국세 지방세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 인천발전연구원 각년도 지방세통계연감 참: - ( , 2013),
조 재작성.

표 충남지역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추이< 16>
단위 억원( :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과세·
감면액
(A)

903 1,589 1,753 2,287 3,712 3,953 4,946 5,562 5,562 6,783 7,672

지방세
징수액
(B)

8,835 10,766 14,159 14,192 15,510 16,493 17,395 17,935 20,970 22,975 23,072

비과세
감면율
(A/A+B)

9.3% 12.9% 11.0% 13.9% 19.3% 19.3% 22.1% 23.7% 21.0% 22.8% 25.0%

자료 각년도 지방세통계연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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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3)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관련 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세는 국가 및・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비중 추이< 17>
단위 조원( , %)：

구 분 년2008 년2009 년2010 년2011 년2012 연평균
증가율

중앙 총지출(A) 262.8 301.8 292.8 309.1 325.4 5.5%

복지지출(B)
비중( B/A)

68.8
(26.2%)

80.4
(26.6%)

81.2
(27.7%)

86.4
(28.0%)

92.6
(28.5%) 7.7%

지방 예산(A) 125.0 137.5 139.9 141.0 151.1 4.9%

사회복지비(B)
비중( B/A)

21.7
(17.3%)

24.1
(17.6%)

26.5
(19.0%)

28.5
(20.2%)

30.9
(20.5%) 9.2%

주 당초예산 순계기준임: .
자료 지방재정세제 주요통계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실: ( , 2013.5) p.43.

표 도본청별 사회복지비중 추이< 18>
단위( : %)

구분 년2008 년2009 년2010 년2011 년2012 년2013

도본청평균 21.6 22.8 23.2 23.2 23.4 25.3
경기 19.3 20.6 23 23.3 23.9 27.8
강원 19.4 21 19.8 21.5 22.2 23.4
충북 23.8 25.2 24.1 24.8 26.5 27.4

충남 22.9 22.2 22.7 22.9 22.7 23.7
전북 28.4 29.1 29.3 27.2 27.1 27.5
전남 24.1 25.5 23.3 23.8 23.3 23.8
경북 24.4 26 25.4 24.6 23.8 24.9
경남 22.1 22.9 23.7 23.9 24.4 25.6
제주 12.8 13.5 14 12.7 12.5 14.7

주 일반회계 기준임: .
자료 재정고: (http://lofin.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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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충청남도 사회복지비 비중 추이< 19>
단위 억원( , %)：

구 분 년2008 년2009 년2010 년2011 년2012 년2013 연평균
증가율

예산총액
(A) 71,372 77,485 79,289 81,347 87,054 87,045 5.09%

사회복지비
(B) 11,046 12,902 13,205 13,936 14,645 15,385 8.64%

비중
(B/A) 15.48% 16.65% 16.65% 17.13%. 16.82% 17.68% -

주 일반회계 당초예산 순계기준이며 도본청 시 군을 포함함: , · · .
자료 재정고: (http://lofin.mospa.go.kr/)

사회복지비의 증가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더 큰②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지방비,
부담의 가중을 들 수 있음.

표 복지부 국고보조사업과 대응 지방비 부담 증가율< 20>
단위 조원( , %)：

구 분 년2008 년2009 년2010 년2011 년2012 연평균
증가율

국고보조금
복지부( ) 11.7 13.9 13.7 14.4 15.5 7.3%

대응 지방비 5.1 6.1 6.2 6.7 7.4 9.8%

주 당초예산 순계기준임: .
자료 지방재정세제 주요통계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실: ( , 2013.5) p.43.

또한 년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2005③
이양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분권교부세제도도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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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분권교부세 사업 지방비 부담 추이< 21>
단위 억원( : , %)

구분
이양 전 국비( ) 이양 후 분권교부세( ) 연평균

증가율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이양전 이양후

계
(A) 22,195 21,073 22,424 28,669 31,349 35,382 42,095 44,824 46,180 49,930 54,751 0.5% 11.8%

국비 분권/
(B) 8,765 8,987 9,755 8,454 10,065 11,387 13,784 12,305 13,187 14,573 16,154 5.5% 6.5%

비중
(B/A) 39.5 42.6 43.5 29.5 32.1 32.2 32.7 27.5 28.6 29.2 29.5

지방비
(C) 13,430 12,086 12,669 20,215 21,284 23,995 28,311 32,519 32,993 35,358 38,597 -2.9% 14.9%

비중
(C/A) 60.5 57.4 56.5 70.5 67.9 67.8 67.3 72.5 71.4 70.8 70.5

주 년부터는 구조조정으로 개 사업에서 개 사업으로 축소 년 개: 2011 149 90 (2013 87 )
자료 지방재정세제 주요통계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실: ( , 2013.5) p.66.

이와 같이 사회복지비의 증가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④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별 광역시의 자치구에 가장 큰 부담, ㆍ
이 되고 있음.

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복지비 지출비중 및 증가율< 22>
단위( %)：

구 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년도(2010 )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
년도(2008~2010 )

광역자치단체 23.68 13.12

특별 광역시・ 25.23 14.29

도 22.39 12.06

기초자치단체 26.34 16.41

시 24.80 17.10

군 16.23 12.57

자치구 43.21 17.54
자료 국세 지방세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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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비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출 비중 및 연평균 증,⑤
가율의 차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국고보조사업 및 재원대책 미흡 사업의 증가로 재정운용 경직성 심화(4)

사회복지비의 지방비 부담 증감뿐만 아니라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①
따른 매칭 지방비의 부담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경직,
성이 심화되고 있음.

표 지방자치단체 세입재원별 증가율< 23> (2008~2013)
단위 억원( : , %)

구분 년2008 년2009 년2010 년2011 년2012 년2013 연평균
증가율

지방세 435,497 470,670 478,785 497,434 537,953 537,470 4.3%

세외수입 301,004 337,708 315,556 295,784 320,960 334,124 2.1%

지방교부세 241,296 265,081 255,505 274,085 292,159 314,600 5.4%

보조금 236,899 265,004 297,005 305,728 320,482 341,732 7.6%

지방채 등 34,970 36,886 51,714 37,362 39,396 40,960 3.2%

합계 1,249,666 1,375,349 1,398,565 1,410,393 1,510,950 1,568,886 4.7%
주 당초예산기준임: .
자료 재정고 및: (http://lofin.mospa.go.kr/)

지방재정세제 주요통계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실 참조 재작성( , 2013.5) p.6. .

표 년도 도별 세입재원별 순계예산 규모< 24> 2013 ･
단위 억원( : , %)

구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 총규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경기 136,960 46.6 83,817 28.5 20,686 7.0 46,128 15.7 6,600 2.2 294,192 100

강원 12,803 16.5 11,763 15.1 32,435 41.8 19,433 25.0 1,212 1.6 77,646 100

충북 13,708 21.7 11,339 17.9 21,202 33.5 15,851 25.1 1,150 1.8 63,250 100

충남 21,907 25.2 14,338 16.5 26,256 30.2 22,753 26.1 1,792 2.1 87,045 100

전북 14,188 16.7 11,302 13.3 32,210 37.8 26,108 30.7 1,304 1.5 85,111 100

전남 14,815 14.1 12,302 11.7 43,453 41.5 32,450 31.0 1,721 1.6 104,741 100

경북 23,175 17.5 22,564 17.0 50,888 38.3 33,725 25.4 2,377 1.8 132,730 100

경남 33,545 27.2 24,296 19.7 32,365 26.3 30,059 24.4 2,947 2.4 123,212 100

제주 6,646 21.2 3,514 11.2 9,979 31.9 10,465 33.4 700 2.2 31,305 100

자료 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상 참조 재구성: 2013 ( ), p.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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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충청남도 세입재원별 증가율< 24> (2008~2013)
단위 억원( : , %)

구분 년2008 년2009 년2010 년2011 년2012 년2013 연평균
증가율

지방세 16,557 17,493 17,265 19,544 21,480 21,907 5.8%
세외수입 17,185 17,661 17,818 15,332 14,746 14,338 -3.6%
지방교부세 19,511 21,937 22,813 23,809 25,282 26,256 6.1%
보조금 16,828 19,042 20,505 21,508 23,897 22,753 6.2%

지방채 등 1,291 1,351 889 1,155 1,649 1,792 6.8%
합계 71,372 77,485 79,289 81,347 87,054 87,045 4.1%

주 당초예산기준이며 도본청 시 군을 포함하였음: , · · .
자료 재정고: (http://lofin.mospa.go.kr/).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보조금의 비율과 함께 국고보조사,②
업에서 차지하는 지방비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을 가중시키고 있음.

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 25>
단위 억원( : , %)

구분 년2009 년2010 년2011 년2012 년2013

국고보조사업 417,716 467,410 486,182 526,125 567,164

국고보조금
265,387 292,186 300,883 320,606 340,347

63.5% 62.5% 61.9% 60.9% 60.0%

지방비부담
152,329 175,224 185,299 205,519 226,817

35.5% 37.5% 38.1% 39.1% 40.0%

주 당초예산기준임: .
자료 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2013 p.82.

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시 재원대책의 하나로 분권교부세를2005 ,③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되어 왔으나,
재원대책이 매우 미흡한 지방재정부담 사업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재원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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